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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면허세 과세 상임 (세

정13407-102, ’99. 11. 4)

④ 건축주 명의변경은 건축법에 의한 신고사항에 해당되므로 수시분 면허세 과세 상임 

(세정13407-643, ’96. 6. 21)

⑤ 공인회계사의 업에 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나, 공인회계사 등록만 하고 별도로 

개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면허세의 

부과 상이 아님 (세정13407-570, ’99. 5. 12)

⑥ 건설기계 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(별지 제

28호 서식)의 규정에 의하면 2인이상의 법인 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 여업

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각 구성원

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‧날인하도록 되어 있고, 이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업에 

한 권리‧의무에 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, 이

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으로 건설기계 여업을 하는 경우에

는 연명신고자 개개인별로 면허세를 부과함 (세정13407-가1114, ’98. 10. 28)

⑦ 면허세는 행정처분과 행정행  등의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 면허에 하여 부과

하는 것이고, 동법 제165조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는 당해 면허에 한 지령서를 교부

받을 때 납부하는 것이지만, 은행업‧신용카드업‧신탁업‧보험업‧양곡가공업‧창고업

‧무역업‧자동차운송사업‧부동산 개업은 동법규정에 의하여 행정 청으로 부터 개

별법에 의한 면허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여 당해 면허에 한 지령서를 교부받지 아

니하고 농업 동조합이 운 하는 사업이므로 면허세 과세 상에서 제외됨 (세정

13407-347, ’97. 7. 21)

⑧ 복합민원의 경우는 민원인의 편의를 하여 처리주무부서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을 

일  처리한 것일 뿐, 형질변경허가‧건축허가‧농지 용허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

보아야 하므로 각각 면허세가 과세됨 (세정13407-791, ’99. 7. 2)

⑨ 토양환경보 법 제11조에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토양오염방

지 조치에 한 계획을 시‧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, 다른 법령의 규정에 

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시‧도지

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.  이 경우 신고 차 의제제도는 민원인

의 편의를 한 것으로서 신고행 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면허세가 부과됨 

(세정13430-965, ’99. 7. 31)

 건축법 제15조 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

장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면허세(수시분) 부과 상임 (세정13407-102, ’99. 11. 4)

 “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”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[별표] 면허세를 부

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열거되어 있으므로 동 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세 납세

의무자가 되며, ○○공단이 에 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‧도

지사로부터 탁을 받아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 검사증을 교부하고 있다면 ○

면허세 해설


